
1. 관련 : 보험급여과-2757(2022.5.20.)

 
2.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다인병실(3~6인실)에서 1~2인으로 격리 입원 치료 시, 별도 산

정 가능한 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
기 바랍니다.

 
 
붙임 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적용 기준 안내 1부. 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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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코로나19 다인실 격리관리료」수가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


